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보건소

수신자 신 연자 귀하(성북구 돌곶이로22나길 39(석관동))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

 1.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업소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

음을 알려드립니다. 

  가. 행정처분 내역

업    종 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 2007********

업 소 명  굽모닝 숯불바베큐 소 재 지  성북구 돌곶이로22나길 39,(석관동)

영 업 자  신 연 자 생년월일  1966.07.23.

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제공 - 1차

위반법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

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75조

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(60일, 2015.11.25. ～ 2016.01.23.)

  3. 안내사항

  가.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위

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

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.

  나. 아울러 영업정지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할 

경우“영업소폐쇄”행정처분 대상이 되며,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사항 적발 시 

2차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영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 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. 

        게시문 1부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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